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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관세조치중 IEEPA 근거관세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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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멕·중 관세(2/4) , 對세계 보편(4/5) 및 상호관세(4/9) 부과

• 그 중 ‘자유정의센터’(美기업 5개사 대리)와 오리건주 등 12개 주정부*가美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2개의 소송 병합(VOS Selections 사건)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

소송대상관세조치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버몬트주

※본 자료는 ’25.12.1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별관세

품목별관세

마약∙국경관세

상호관세
IEEPA

무역확장법232조

‘IEEPA관세’만

소송 대상

품목관세는 영향 X

내용 구분 부과 근거

마약관세

(Trafficking 

Tariff) 

EO 14193 對캐나다 관세 부과 불법 이민

·

마약

EO 14194 對멕시코 관세 부과

EO 14195 對중국 관세 부과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EO 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 부과

무역적자57개국에 대해 최대 50%까지

차등 관세 부과

소송대상행정명령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등



美

1,2심원고(행정부) 패소, ’26년초최종大法판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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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제무역법원(CIT)(5/28)에 이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도 IEEPA 관세조치 위법 판결(8/29)

1심 (국제무역법원) 2심 (연방항소순회법원)

▲입법부의 관세 입법권 침해, ▲ 권한 초과, ▲ 무

역적자 대응수단 불가, ▲ 비상사태 해소 위한 조치

로 국한

IEEPA 관세 모두 무효화 판결, 집행정지

IEEPA 월권, ‘중대 질문 원칙’ 위배, 요시다 판례

(`75) 차별화 등 판시

12명 판사 중 11명 참여, 7:4로 판정

1심 법원에 보편적 금지 명령 재검토 지시

3심 (연방대법원)

• 첫 심리 및 공개변론 진행(11/5), 다수 대법관 회의적

태도

• 보수성향 대법원(6:3) 구성, 중간선거 앞둔 점, 지나치

게 정치화된 점 등 변수

•

•

•

•

•

진행중

• 트럼프, “정부 패소시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은 2조 달러를 넘는다.”

• 최종 패소하더라도 통상법 122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동원한 ‘Plan B’ 가동 예상

• 상반기 중 통상분야 주요 일정 : 연두교서(2월) – 통상정책의제(TPA, 3월)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4월) – 스페셜 301조 보고서(4월)

※본 자료는 ’25.12.1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EEPA 관세소송동향 – 유의사항

4

• 법원이 사건을 신속심리(expedited review)로 진행하며 2026년 초, 늦어도 대법원 휴정 이전인 상반기 중 최종 평결 전망

• 대법 판결 임박 및 정산 시점 가까워지며 2/4 조치 개시된 캐-맥-중 관세 관련 정산(liquidation) 금지명령(injunction) 신청이 발생

• CBP 정산 약 314일 소요. 對한국 관세부과 4/5부터 개시, 2/13경부터 정산 개시 전망. 정산-소송 스케쥴 근접해 사후 준비는 다소 촉박 가능성

• 행정부 패소/환급 가정 하에 정산일정, 거래조건, 환급당사자 적격 등 확인하고, 관세 납부내역 및 증빙서류 관리 등 사전 준비할 필요

※본 자료는 ’25.12.1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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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트럼프관세’심리시작…위법판단땐전세계

‘환급’대혼란

‘국가비상사태’ 주장수용불투명

대통령권한위임범위도쟁점

무효때도다른법으로유지할듯

배시은기자 2025-11-04 22:32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의‘국가별상호관세’정책에대한연방대법원의심리가곧시작된다. 

상호관세가이미시행중이고, 한국등일부국가가관세율을포함하는내용의무역합의를미국과타결한
현실을고려할때대법원이관세가위법하다고판단할경우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3일(현지시간) 대법원이5일구두변론기일을열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관세부과의적법성을따지는사건을심리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무역적자라는비상사태를해소하기위해관세가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
100여개국에10~50%의관세를부과했다. 그는IEEPA에따라‘국가비상사태’가있다고판단될경우
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이있다고주장해왔다.

하지만1심과2심법원은IEEPA가대통령에게수입규제권한을부여하지만관세부과권한까지는포함하지않는다고판결했다.

비상사태개념에대한법률전문가들의평가는엇갈린다. 타라리그로브텍사스대법학과교수는“대법관들이장기적인무역적자를비상사태로규정하는것은
지나치다고생각할수있다”고말했다. 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란의미다.

반면존사우어미법무부송무담당차관은“비상대응이필요한외교상황에관해법원이판단할권한이없다”고주장했다.

의회가관세와같은입법부의고유한권한을대통령에게위임했는지도쟁점이다. 일부전문가들은“‘관세’라는단어는IEEPA에서한번도언급되지않는다”며“미
헌법에따라과세할수있는주체는의회뿐”이라고지적한다.





출처: https://polymarket.com/event/will-the-supreme-court-rule-in-favor-of-trumps-tariffs?tid=1766042816918

(2025. 12. 18. 16:42 (KS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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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190조원상호관세토해낸다' 베팅하는미국기업들

코스트코서레이밴까지…눈치보던기업들'환급앞줄서기' 경쟁

관세환급현실화땐큰혼란가능성…걷은관세, 이미재무부넘어가기시작

차대운기자 2025-12-16 11:41

(서울=연합뉴스) 차대운기자=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핵심경제정책인'상호관세' 

부과가미국대법원에서최종적으로불법이라는판결이날경우미국정부는이미
거둬들인약190조원규모에달하는거대한관세를납부한수입업자들에돌려줘야할
수도있다.

이에대비해코스트코에서레이밴에이르는미국의주요기업들이트럼프행정부의
패소가능성에베팅해관세를남들보다먼저돌려받기위한차원에서잇따라소송전에
나서고있다고미국매체악시오스가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수주동안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푸즈, 레이밴제조사등이잇따라트럼프
행정부를상대로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라미국내에서부과·징수한모든
관세를환급해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

미국대법원이이르면연내상호관세의적법성을가리는최종판결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미행정부의패소에대비해다른기업들보다먼저이미납부한
상호관세를돌려받기위한행동에나선것이다.

악시오스는"그간큰기업들은정부의반감을사는것을피하려고했다. 대부분중소기업이주도해온법적분쟁에서매우중요한이정표가된다는점에서
주목된다"고이들대기업의움직임에각별한의미를부여했다.

트럼프행정부는자국의심각한무역적자가국가비상사태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지난4월부터대통령에게수입규제권한을부여한IEEPA 조항을법적
근거로삼아세계주요국에이른바'상호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다.

상호관세는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철강, 자동차등상품에별도로부과중인품목관세와더불어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의양대축가운데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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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r of Record에해당하는경우 관세환급청구가능

미국계열회사를통해수입

DDP조건으로수출하고, Non-ResidentImporter에해당하는경우

Importer of Record에해당하지않는경우 직접관세환급청구어려움

Importer of Record

(IOR)

Non-Resident Importer

(NRI)
Delivered Duty Paid 

(DDP)



미국수입업자와계약관계에따라관세를누가부담하는지

‘관세의납부’와 ‘물품대금의할인’의구분

관세환급청구, 정산유예신청등조치를요구하고환급을받을관세의배분에대해협의



2025년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중국펜타닐

캐나다멕시코
펜타닐

보편관세(10%)

상호관세(한국)

상호관셰
–해상운송품유예

2025. 12. 15.경

2026. 1. 12.경

2026. 2. 13.경

2026. 6. 17.경

2026. 8. 15.경

※미국232조관세(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등)와301조관세(중국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등)은해당하지않음



출처: https://trade.cbp.dhs.gov/ace/liquidation/LB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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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에대한저작권등모든권리는법무법인세종및작성변호사에게속하므로, 사전허락없이본자료를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법률사무소등제3자에게제공하는것은엄격히금지됩니다.  본자료와관련하여의문이있으신경우에는법무법인세종또는

본자료에기재된담당변호사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 02 316 4114  F  02 756 6226www.shinkim.com

서울시종로구종로3길17 디타워D2 23층 (우)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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